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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계약 해지 요청서 

 

본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에 따라 본인과 귀사와 체결한 금

융상품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합니다. 

 

 고객정보  

계약자 명  생년월일  

연 락 처  차량번호  

 

 법 위반사실 및 근거 

금융상품명  

계약체결일 20      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 

법 위반사실 인지일 20        년          월          일 

법 위반사실  

증빙자료  

 

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 에 따라 법 위반사실 

및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

*위법계약이란 :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

당권유금지등 관련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

제1항•제3항,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경우를 뜻합니다. 

*계약해지의 요청은 법령에 따른 검토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 

 

년          월          일 

 

신청인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인] 

* 계약서 상의 인감 날인 (계약서 서명 후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) 必 * 


